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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2월 25일에는제17대대통령취임식이거행되고곧바로신정부가출범하 다. 향후 5년간

국정운 을책임지게될신정부는지금까지의참여정부와는국정철학및국정운 기조에서현저한

차이를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신정부는 5대국정지표로활기찬시장경제, 인재대국, 로벌코리

아, 능동적복지, 섬기는정부등을내걸어서효율성을상대적으로중시하는인상을주고있다. ‘섬기

는정부’라는국정지표하의13대중점과제안에는지방교부세제도의발전적개편, 지방재원확충및

세원불균형완화, 주택거래세인하등지방재정관련과제들이포함되어있어서향후이들과제에대

한다각적인검토가심도있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돌이켜보면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모두를민선으로선출하고, 명실상부한지방자치시대

를연지도어언13년의세월이흐른지금지방자치가과연필요한가에대해회의를느끼는국민들도

어느정도존재하는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이지방자치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가지는이유는다

양하겠지만아마도지방자치단체의부정및부패, 방만한재정운 으로인한국민혈세의낭비, 극심

한지역이기주의에따른비효율및국민화합저해등이주된이유가아닐까싶다. 이러한생각은지방

자치에대해서긍정적인시각을가진대부분의국민들도어느정도공감하는부분일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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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도우리나라의국민이자동시에한지역의주민인모든구성원들이지방자치가정말필요한제

도이고, 국가와지역발전에결정적인도움이된다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제도개선뿐만아니라인

식전환을유도할수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지방자치가성공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재정적기반이튼튼해야할것이다. 만일지

방재정규모자체만을확대시키는것이목표라고한다면국가재원의일부를지방에떼어주면된다.

그러나현실에서는문제가그리간단하지않다. 전국에는 246개의자치단체들이존재하고, 각 자치

단체의사정은다제각각이어서이들모두에게동일하게혜택이돌아가게할수있는정책이나제도

는이세상에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총량적으로는지방재정에보탬이되는정책이라할지라도미

시적으로는어떤자치단체에게는오히려불리한경우도있을수있다. 따라서지방재정관련정책이

나제도의도입, 개편에는가치판단이전제될수밖에없다.            

본고에서는 확대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논의하고자한다. 지방교부세교부율인상은곧중앙정부가용재원의축소를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재정규모를줄이고, 지방재정의규모를늘리는것이바람직한방향인가에대해서도논란의

여지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지방의재정수요를자체재원이아닌의존재원을통해충당하는것이

타당한지에대한찬반견해가존재할수있으며, 의존재원으로지원을한다고하더라도왜특정보조

금으로서해당분야의지출촉진효과가더큰국고보조금이아니라일반재원인지방교부세를통해지

원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얼마든지다른견해가있을수있다. 만일지방에서발생하는재정수요를

지방에서거둘수있는자체재원으로조달할수만있다면가장이상적인상태라고할수있다. 어차피

그지역에서발생한수요를충족시키게되면그혜택은대부분그지역의주민들에게돌아갈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소위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현실은지방세로인건비도해결하지못하는자치단체가전체의절반을넘을만큼

열악한실정이다. 따라서새로이발생하는수요를자체재원으로조달해해결할수있는자치단체는

극소수에지나지않는다. 그렇다면중앙정부로부터의의존재원에의지할수밖에없는실정인데왜국

고보조금이아닌지방교부세인가? 국고보조금의경우지방비부담이법으로정해져있다. 그리고이

미기존의국고보조에따른지방비부담규모가상당수준에도달하여적지않은자치단체들에게는

주요재정압박요인이되고있다. 또한특정보조금의일반보조금또는포괄보조금으로의전환이세계

적인추세라할수있다. 그만큼자치단체재정운용의자율성을확대해줄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

같은시대적상황에서새로운재정수요를국고보조금을통해조달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

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신규및확대되는지방의행·재정수요에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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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지방교부세교부율상향조정에대해논의하기로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절에서

는일반적인재정현황이 간략하게소개되고, 제3절에서는지방교부세제도운 현황및 2008년도

제도개선내용이요약되며, 제4절에서는법정교부율의인상이왜필요한지그근거가제시되고있으

며,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요약및결론이제시된다.             

II. 지방재정 현황 개요

2008년도전국자치단체예산규모는순계기준으로 124조 9,666억원으로전년대비 11.6% 증가하

다. 전체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98조 4,446억원(78.8%)이고, 특별회계는 26조 5,220억원

(21.2%)이다. 자치단체급별로보면광역자치단체는 78조 3,260억원(62.7%), 기초자치단체는 46조

6,406억원(37.3%)으로서전년대비광역자치단체예산비중이 0.2%P 증가하 다. 재원별세입예산

규모는<표1>에정리되어있다.

<표 1>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08.

<표 1>에 의하면지방세·세외수입등자체재원이 77조 1,471억원(61.7%)인 반면지방교부세·국

고보조금등의존재원이47조 8,195억원(38.3%)으로전년대비의존재원의비율이0.3%P 증가하

다. 또한의존재원가운데에서도일반재원인지방교부세의규모가국고보조금보다더큰폭으로증가

한것을알수있다.

구 분 ‘07(당초예산) ‘08(당초예산) 증가율

자 체 재 원 694,191 771,471 11.1

지 방 세 380,732 435,497 14.4

세외수입 278,509 301,004 8.1

지 방 채 34,950 34,970 0.1

의 존 재 원 425,673 478,195 12.3

지방교부세 214,084 241,296 12.7

국고보조금 211,590 236,89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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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세출예산의규모는전국적으로사회복지분야에전체예산의17.3%인21조6,650억원이지

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저출산·고령화사회로진전됨에따라노인·보육등

에대한복지수요가급증하는동시에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크게증가한데따

른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올해시행되는기초노령연금예산은국고보조금 16조 6,000억원, 지방

비 6,000억원 등 총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수송 및 교통(13.0%), 환경보호

(10.9%), 국토및지역개발(10.3%) 분야에도큰비중으로예산이배정되었다.

자치단체예산규모를국가재정과지방재정, 그리고지방교육재정으로구분하여비교해보면국가

재정이 195조 1,003억원(54.5%), 지방재정이 124조 9,666억원(34.9%), 지방교육재정이37조 8,524

억원(10.6%) 등으로나타나서전년대비국가재정은0.3%P 감소한반면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은

각각 0.1%P, 0.2%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한지방세와세외수입등자체수입의비중을나타내는재정자립도는전국

평균 53.9%로전년대비 0.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중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

곳은서울시본청(85.7%)인 반면전라남도본청은 11.0%로서가장낮았다. 기초자치단체의경우서

울중구가86.0%로가장높았으며, 전남신안군과완도군은6.4%로제일낮았다.

주지하는바와같이재정자립도의가장큰한계는세입부문만고려되고세출부문은전혀고려되

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자치단체의세입부문을반 하는기준재정수입액과세출부문을반 하

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비율인 재정력지수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 2008년도의 경우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서울이1.007, 경기도가1.028이되어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가된반면전남은0.278

로가장낮았다. 시지역의경우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등이모두1이넘어불

교부단체가된반면전북남원은0.106, 경북상주는0.109로매우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군지역

의 경우는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 불교부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경북 봉화 0.064, 전북 순창

0.067, 전남신안0.068, 경북 양0.069 등이최하위지역들로나타나고있다.           

Ⅲ. 지방교부세제도 운 현황 및 제도 개선 개요

지방교부세법제4조제1항에의하면교부세(부동산교부세제외)의재원은당해연도의내국세(목적

세및종합부동산세, 다른법률에의하여특별회계의재원으로사용되는세목의당해금액제외) 총액

의 1만분의 1,924에해당하는액과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정산액으로되어있다. 2008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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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내국세예산133조 1,709억원의19.24%에해당하는25조7,797억원이지방교부세의재원이된

다. <표2>에의하면그동안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은많은변화가있어왔다. 즉 1983년부터1999년

까지는내국세의 13.27%이었다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15%, 그리고 2005년에는 19.13%이었

으며2006년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19.24%가유지되고있다.

<표 2>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변화

자료: 행정자치부, 2008. 

지방교부세는용도가정해져있지않은보통교부세와보통교부세의획일적산정방법으로는포착할

수없는재정수요를위한보완적재원으로서의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에따라소요되

는재원을보전하기위한재원으로서내국세의0.94%에해당하는분권교부세, 국세인종합부동산세

전체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2008년도

규모가<표3>에정리되어있다.

<표 3> 지방교부세 규모(2008년도)
(단위 :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2008.   

보통교부세재정부족보전분은공식에따라계산된기준재정수요액에서기준재정수입액을차감한

금액(재정부족액)에조정율을곱하여산정된다. 조정율은재정부족액총액에대한보통교부세재원의

‘68년 이전 ‘69~’72년 ‘73~’82년 ‘83~’99년 ‘00~’04년 ‘05년 ‘06년 이후

특정세목의
일정률 17.6% 법정률 유보 13.27% 15% 19.13% 19.24%

구 분 배분비율 2007예산
(정산반 ) 2008예산 증감 현황

계 23,307,694,485 25,779,696,000 2,472,001,515 10.6%
보통교부세 96%+별도정액 21,316,202,000 23,573,381,000 2,257,179,000 10.6%

재정부족
보전분 96% 20,466,202,000 22,723,381,000 2,257,179,000 11.0%

도로보전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 0.0%
특별교부세 4% 852,758,975 946,808,475 94,049,500 11.0%
분권교부세 내국세0.94% 1,138,733,510 1,259,506,525 120,773,015 10.6%
부동산교부세 종부세총액 1,889,206,000 3,177,011,000 1,287,805,000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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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다. 2008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64조 5,250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40조 8,899억원인

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재정부족액 합계는 24조

7,152억원이다. 각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규모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율

(89.2%)을곱한금액이된다. 2008년도의경우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등 10개지방자치단체가불교부단체가되었다. <표 4>에는자치단체

급별보통교부세산정결과가요약되어있다.

<표 4>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2008년)
(단위 : 억원)

자료: 행정자치부, 2008.
주 : 괄호내는불교부단체포함분임

<표 4>에의하면 2008년도의경우전체보통교부세배분액의 40%가군지역으로, 35%가시지역,

19%가도지역, 그리고6%가광역시로배분되어기초자치단체인시와군지역으로전체보통교부세의

3/4이배분되는것을알수있다.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은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①기준재정수요액산정방법으로써포착할수없는특별한지역현안수요가있을때

(지역현안수요) 재원의 1/2을 교부하고, ②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해로인하여특별

한재정수요가있거나재정수입의감소가있을때(재해대책수요) 재원의 1/2을 교부한다. 또한②의

사용잔액이예상되는경우지방행정및재정운용실적이우수한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을위한재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계
465,583

(645,249)
216,431

(408,899)
247,152

(236,350) 
227,234

서 울 (105,988) (106,713) (△725) -

광역시
95,123

(95,123)
79,456

(79,456)
15,667

(15,667)
13,973

도 분
81,834

(128,306)
41,485

(89,240)
40,349

(39,066)
42,801

시 분
163,338

(192,544)
73,911

(111,911)
89,427

(80,633)
79,753

군 분 123,288 21,579 101,709 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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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사용할수있다.  

분권교부세는지방이양사업과관련된인구수등의통계자료, 종전의국고보조금지원수준등을감

안하여규모를산정하는데2009년까지교부한후2010년부터는분권교부세는폐지하여보통교부세

에통합·운 된다.

부동산교부세의교부기준은부동산세제개편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분을기초로산정하

여 보전하고, 남는 잔액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

등의기준및비중에따라시·군·자치구등에교부한다. 

2008년도보통교부세(재정부족보전분) 산정상의제도개선사항을들어보면우선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관련하여측정항목을기존의 9개항목 26개세항목으로부터 4개항목 17개세항목으로의단

순화가이루어졌다. 이와함께저출산·고령화등행정환경의구조적변화를반 하여저소득소외계

층 및 노인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문화·복지분야의 수요 비중이 확대되었고,

FTA 체결과관련한농수축산분야와외국인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으며, 자치단체가세

출절감등재정운 의효율성과세수확보등재원확보에있어자체노력이확대될수있도록인센티브

제도가강화되었다. 

기존의 9개항목인①일반행정비, ②홍보및문화체육비, ③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④사회보

장비, ⑤지역사회개발비, ⑥농수산개발비, ⑦지역경제개발비, ⑧국토자원보전개발비,⑨안전관리

비등은①일반행정비, ②문화환경비, ③사회복지비, ④경제개발비로단순화되었으며, 기존의 26

개세항목에서청소비, 환경공해비, 공원녹지비, 상수도비등이환경보호비로통합되었고, 농업비, 수

산업비, 임업비등이농림수산비로통합되었으며, 도시계획비, 하천비, 지역개발비등은지역개발비

로단순화되었다. 또한홍보및문화체육비, 관광진흥비는문화관광비로통합되었으며, 지역정보화비

와일반관리비는일반관리비로단순화되었다. 그리고아동복지비는 유아·청소년복지비로변경되

었다.

보통교부세의수요산정항목중사회복지·문화부문의비중이2007년도36%(18조원)에서2008년

도에는 40%(22조원)로 4%P 상향 조정되어이분야의예산규모가큰자치단체에보통교부세가더

많이배분되도록조정이이루어졌다. 또한다문화가정의급격한증가등행정여건의변화에대응하

기위해일반사회복지비항목에등록외국인및결혼이민자외에국적취득자및국제결혼가정자녀수

도추가하여수요가산정되도록하 으며, 유아·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비수요에대해각

각 유아·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이동종자치단체의평균보다높은자치단체에대

해그비율만큼수요가추가로반 되었다.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높은자치단체에대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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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더많이반 되도록조정이되었고, 특히노령인구비중이 20% 이상인자치단체에대해서는별도

로그수요산정액의50%가추가반 되도록하는등농어촌의노령화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다. 참

고로 UN의정의에따르면 65세 이상노령인구비중이 20% 이상인사회를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부르고있다. 또한임대주택건설로인한지방세수감소와저소득층입주에따른복지수

요증가등의자치단체부담보전을위해일반사회복지비항목에임대주택관련수요를보정하도록

제도가개선되었다.

FTA 체결등으로어려움이예상되는농어촌지역에대한수요를보강하고상대적으로소외받고있

는 농어촌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수요에 경지면적을 측정단위로 하는‘경지관련 수

요’와어장및갯벌면적을측정단위로하는‘수산관련수요’, 그리고주요가축수를측정단위로하는

‘축산관련수요’가신설되어기존수요를보정하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소재자치단체가지방세비과세등으로인해발생하는세수손실및개발기회상

실등을보전하기위해군사시설보호구역지역에부과되는토지분재산세와의차액에대해20%의비

율로수요보정되던것이30%로확대반 됨으로써군사시설로인한재정상의피해를축소하 다.

군인으로인한간접적인행정수요유발, 지역개발의제한등특별한희생에대한보상을위해반

해오던군인등보정인구관련수요에대해측정항목단순화를통해기존5개항목(환경공해비, 상

하수도비, 도로유지비, 도시계획비, 지역경제비)에서 9개항목(종전의청소비, 공원녹지비, 지역개발

비추가)으로확대반 됨으로써대폭적인수요확대가이루어졌다.

기준재정수입액산정과관련해서는자치단체의지방세수추계시보통세중주민세에대해종전의

기타보통세에통합하여연평균증가율방식을사용하던것을주민세의소득할부분이다른세목과

달리경기변동에의한세수변동폭이크기때문에정확한추계를위해취득세, 등록세등일반보통세

와같이회귀방정식을이용한방식으로추계하도록제도가개선되었다.

자치단체의자구노력을유도하기위한세입증대및세출절감에대한인센티브반 규모가확대되

었다. 즉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을 반 하는『경상경비 절감운 』노력과『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인센티브비율이50%에서 70%로인상되었으며, 자치단체의읍면동통합을가속화하여효율적

인행정수행을유도하기위해읍면동통합에따른인센티브를기존통합후 1년에대해통합전의읍

면동운 비100%를수요에반 해주던것을통합후5년동안매년연차적으로총300%가지원되

도록상향조정되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수요가급증하고있는사회복지·문화분야의지출비

중이높은자치단체에도움을주고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이분야예산비중이동종자치단체평균

보다높은자치단체에대해총493억원의인센티브가반 되었다. 이와같이반 된세출절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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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요부문의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 액은 총 1,657억원으로 개선 전의 인센티브 반 액

1,278억원에비해379억원이증가하 다. 재정수입부문의인센티브개선사항의경우경상수입의이

자수입등일부항목은급격한재원변동으로자치단체의자구노력에도불구하고역인센티브가발생

하는등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기위해경상세외수입확충에대한인센티브산정방식이기존단년도

의실적기준으로비교되던것을기준년도3년평균산정방식으로변경되어인센티브제도의합리적

이고안정적인운 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  

Ⅳ. 법정교부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

2004년 이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4.24% 인상되었으나, 이는 지방양여금 흡수(3.30%)와

분권교부세신설(0.94%) 등으로서실질적인재원확충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따라2008년2월출

범하는신정부에서는교부세법정률2% 인상을공약하고, 192개국정과제에도지방교부세제도의발

전적개편, 지방재원확충및세원불균형완화등을포함시켜놓고있다.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

상필요성에대한논거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1. 지방의 기본적 행정경비 보전 미흡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으로는 자치단체의 기본적·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한 재원 보전이

미흡하다. 지난몇년간보통교부세의재정부족액충족률(조정률)을보면 2005년도 86.2%, 2006년

도86.5%, 2007년도88.4% 등으로지속적으로수치가상승하고있기는하나아직90%에미치지못

하고있는상황이며, 특히자체수입의근간인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조차해결하지못하는자치단체

가 131개로전체의 53%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재정부족액전액을지방교부세로보전해

줄수있도록교부율이상향조정되는동시에형평화기능을좀더강화하여재정이취약한자치단체

에혜택이더집중될수있도록하는제도개편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008년을대상으로하

는 경우 재정 부족분을 100%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정교부율은 21.76%로서 현행 19.24%보다

2.52%P 높은것으로계산되어, 현재의재정수요와재정수입이일정하다는전제하에법정교부율이

21.76%가되면재정부족분이모두보전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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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사업여력부족

최근몇년사이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지방의실질적인가용재원은거

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5년도의경우자체사업예산비중이전체예산의30.5%이었던것

이2006년도에는28.5%, 2007년도에는26.6%로계속하락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복지관련지출

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광역시내자치구의자체사업예산비중은2005년 18%이었다가2006년에는

14.8%, 2007년에는 11.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의경우 2007년도에는전국평균 53.6%로서전년대비 0.8%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렇듯열악한상황에서자체사업의감소는지역주민을위한자치단체고유사업의감소를의미하며

이는주민접점의실질서비스제공이축소되는것이라할수있다. 삶의질개선과관련하여주민들의

다양한욕구나수요가존재하고그수준도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역실정에

따른자체사업을제대로추진할수없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수질이나대기등깨끗한환경에대한

주민들의욕구, 문화및여가·복지에대한다양한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한자체사업예산의확보

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3. 법정·의무적경비에따른지방비부담증가

참여정부 들어서서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의 급속한 증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 및

지방비부담이매년급증하여왔다. 최근몇년간의총예산중사회복지예산의비중을보면2005년

12.0%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3.3%, 2007년에는 15.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국고보조금과지방비부담액의평균증가율을보면각각12.3%, 15.5%에이르고있어자

치단체에가해지는재정압박은계속커지고있는실정이다. 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규모는 2005년

도8조2,166억원이었던것이2006년에는9조 5,926억원, 2007년에는 10조 8,513억원으로빠른증

가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 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규모의증가도열악한지방재정을

압박하는또다른요인이되고있다. 이규모는2006년도5조5,565억원, 2007년에는6조1,293억원

에이르고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지방비부담의무)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가보조

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액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의예산

에계상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따라서자치단체예산에서지방비부담액만큼은우선적으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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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야하기때문에재정운용측면에서보면자치단체입장에서는신축성을발휘할수없는경직적

세출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규모가크면클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의재량은줄어들수밖에

없다.  

4. 신규수요증가에따른추가재원필요

사회복지부담, 도서·오지·접경지역등낙후지역개발, 농·어촌지역개발, 광역시자치구에대

한재원부담완화등추가로발생하는신규수요에소요되는재원은약2조8,000억원으로추산된다

(<표 5> 참조).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경우

2008년 5,959억원에서 2009년 8,173억원, 2010년 8,792억원, 2020년에는 2조 672억원에달할것

으로예상된다.

<표 5> 추가소요 재원 규모
(단위 : 억원)

자료: 행정자치부, 2008.

인구고령화에따른사회적파장은비단재정문제에국한되지않고, 고용문제, 국가경쟁력등경

제·사회전반에걸쳐그 향력이실로엄청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미고령화사회

(전체인구중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이7% 이상14% 미만인사회)에진입하여있고, 2018년경에

는고령사회(전체인구중고령인구의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사회)로진입하며, 그로부터 8년

후인2026년경에는초고령사회(전체인구중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20% 이상인사회)로들어설

전망이다. 이같은현상은세계에서유례가없는빠른속도라는것을<표6>을통해확인할수있다.    

분 야 소 요 액

합 계 28,500

사회복지 분야 7,200

FTA 분야 2,800

낙후지역 분야 6,500

자치구 직접지원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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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자료: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위의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진입속도는엄청나게빠르다는것을알수

있다. 다른나라에비해현저하게빨랐던일본에비해서도고령사회진입에소요되는기간은3/4, 초

고령사회의경우2/3에불과한것을알수있다. 

<표 7> OECD 국가별 65세 이상 노인 비중 증가 전망(2000~2040년)

자료: OECD(2004), Core Study of Long-Term Care 

노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14% ~ 20%7% ~ 14%   

프 랑 스
노르웨이
스 웨 덴
호 주
미 국
캐 나 다
이탈리아

국
독 일
일 본
한 국

1864     1979      2018 
1885     1977      2024
1887     1972      2014
1939     2012      2028
1942     2015      2036
1945     2010      2024
1927     1988      2006
1929     1976      2026
1932     1972      2009
1970     1994      2006
2000     2018      2026

115               39
92               47
85               42
73               16
73               21
65               14
61               18
47               50
40               37
24               12
18                8

국가별
노인인구비중(%)

증가율 국가별
노인인구비중(%)

증가율
2000 2040 2000 2040

호주 12.4 22.5 10.1 한국 7.2 27.8 20.6
오스트리아 15.5 29.6 14.1 룩셈부르크 14.2 24.0 9.8
벨기에 16.8 27.4 10.6 멕시코 4.6 15.4 10.8
캐나다 12.5 24.6 12.1 네덜란드 13.6 25.5 11.9
체코 13.8 28.8 15.0 뉴질랜드 11.7 22.8 11.1
덴마크 14.8 24.1 9.3 노르웨이 15.2 26.3 11.1
핀란드 14.9 26.2 11.3 폴란드 12.2 24.1 11.9
프랑스 16.1 26.6 10.5 포르투갈 16.3 24.0 7.7
독일 16.4 29.7 13.3 슬로바키아 11.4 23.2 11.8
그리스 17.3 28.2 10.9 스페인 16.9 30.7 13.8
헝가리 15.1 25.7 10.6 스웨덴 17.3 25.2 7.9

아이슬랜드 11.7 22.6 10.9 스위스 15.3 33.1 17.8
아일랜드 11.2 20.5 9.3 터키 5.7 14.3 8.6
이탈리아 18.1 33.7 15.6 국 15.9 25.4 9.5
일본 17.4 25.3 17.9 미국 12.4 20.4 8.0

OECD 평균 14.9 27.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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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현상은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인구고령화에대비할시간적여유가거의없다는

것을의미하는동시에지금부터라도신속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이와같은추세는다

음의OECD 자료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표7>에의하면우리나라의노인인구비중은2000년7.2%에서2040년27.8%로40년동안무려

20.6%P가높아져OECD 국가중증가율에서단연 1위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다음으로는일본

(17.9%), 스위스(17.8%)가뒤따르고있고OECD 평균보다는무려8.5%P가높은상황이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할때기초노령연금및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은불가피한선택으로판단되

며, 신정부의국정과제중에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용확대가포함되어있다.   

기초노령연금의경우2008년 1월부터는70세이상노인에게, 동년7월부터는65세이상노인가운

데소득과재산이적은하위60%에대해지급하는데, 선정기준은독거노인의경우40만원이하, 노인

부부의경우 64만원이하로되어있다. 연금액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로 2008년도의

경우매월83,640원, 부부합산의경우매월 133,820원이된다. 기초노령연금관련재원에대한국가

와지방자치단체간의부담기준이<표8>에요약되어있다.

<표 8> 국가부담 연금비용의 비율

자료: 법제처홈페이지, 2008. 

<표 8>에서노인인구비율은전체인구수에서65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고, 재정자주

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에 대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중앙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중일반재원의성격을갖는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합계가차지하는비

율을말한다. 만일어느자치단체의재정자주도가 85%이고, 노인인구비율이 15%라고한다면위의

표에서중앙정부의부담은60%, 자치단체의부담은40%가되는것이다. 따라서노인인구비율이높

을수록, 재정자주도가낮을수록국가의부담은증가하고, 자치단체의부담비율은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구 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노인인구 비율

14/100 미만 14/100 이상
20/100 미만 20/100 이상

재정
자주도

90/100 이상 40/100 50/100 60/100

80/100 이상
90/100 미만 50/100 60/100 70/100

80/100 미만 70/100 80/100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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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험이다. 2008년에는중등

증이상(요양1등급~3등급)을대상으로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추계결과(노인인구의3.1%) 적용시

158천명이대상이되고, 소요재정은8,402억원으로전망된다(<표9> 참조).

<표 9>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2008.
주 1) : 2008년은6개월분만적용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반 되지않고추계되었음

<표 9>에의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을운용하는데소요되는재정규모가빠른속도로늘어나는것

을알수있고, 이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도누적될전망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대통령의공약사항이기도하고신정부국정과제에도포함이되어있는지방교부세의

개편필요성을법정교부율상향조정에초점을맞추어논의하 다. 지방자치제의본지에입각하면자

체재원의확충을통한지방재정의확충이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는경제적기반이취약하여자구

노력이한계에봉착한자치단체들이다수존재하는상황에서이상만을추구할수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필수불가결한재정수요에부응하여중앙정부로부터재원을확충해주는동시에제한된재원

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차선책일것으로판단된다.

본고에서제시한법정교부율인상필요성에대해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행정경비보전이미흡한실정이다. 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조차해결

하지못하는자치단체가절반을넘는상황에서이들자치단체들은새로운수요나급증하는수요에대

처할능력이결여되어있다.

둘째, 자체사업의여력이부족하다. 인구규모, 인구구조, 자연환경, 산업구조등다양한측면에

서지방자치단체의상황은모두다틀리기때문에각지역주민들이원하는서비스수요도다를수밖

구 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
2010
2015

59
89
106

99
76
94

158
168
200

4,477
10,510
12,418

3,071
4,284
5,067

854
2,118
2,516

8,4021)
16,911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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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없다. 이러한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는자치단체가자체사업을추진할수있는가용

재원을어느정도확보해놓아야하는데, 현실은그렇지못하다.

셋째, 법정·의무적경비에따른지방비부담이급증하고있다. 참여정부들어서서특히사회복지

관련국고보조사업의급격한증가로인해전체세출예산에서사회복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빠른

속도로증가하고있고, 이와관련한지방비부담역시크게증가하여자치단체의재정압박은가중되

고있는실정이다.

넷째,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의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동시에저출산시대가진행되고

있다. 이는곧경제활동인구의감소를의미하고, 이는다시생산등경제활동의위축으로이어지고

이에따라세원의축소에따른세수의감소등경제적악순환이이어질위험에처해있다. 이에대해

다각적인대비책이필요한데, 정부에서는노인대책의일환으로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등을도입한바있다. 이들제도운 상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야하기

때문에재정적압박은점점커질수밖에없는현실이다. 

지금까지열거한근거들은서로독립적인것은아니고일정부분중복되는측면도있다. 핵심은만

일그대로방치하면자치단체의재정여건이지금보다더욱악화될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지방교부

세배분규모를늘려줌으로써향후예상되는재정압박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이다. 이때한가지분

명히해야할점은지방재정규모의확충과동시에재정운용의효율성과책임성을담보할수있도록

제도적인보완이함께이루어져야만지방재정확충의열매를제대로거둘수있다는것이다.


